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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3일 오전 10시 대법원 11층 접견

실.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둘러앉

았다.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조희

대(제23회(1981년)사시) 대법관을 위해 마련

한 ‘퇴임 티타임’이었다.

그동안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 날엔 대법원

에서 정식 퇴임식이 열렸다. 그런데 조 대법관

이 최근 “(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) 이런 상황

에서 퇴임식을 하고 싶지 않다. 그냥 떠나고 

싶다.”는 뜻을 비쳐 간단한 티타임으로 대신

한 것이다.

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퇴임

식이 취소된 3일 오전 조희대 대법관은 따로 

퇴임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.  

김 대법원장은 죄송하고 아쉽다. 준비한 말

씀이 있으면 여기서 해달라고 했다. 다른 대

법관은 “준비하신 퇴임사를 법원 내부 온라인 

게시판에라도 올려 후배 법관들이 봤으면 한

다.”고 했다. 그러나 조 대법관은 “그냥 조용

히 가겠다.”며 사양했다고 한다.

조 대법관은 당초 퇴임식이 열릴 것을 염두

에 두고 준비한 퇴임사가 있었다고 한다. 그 

퇴임사에 “눈[雪]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심정

으로 재판했다.”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. 당

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

을 쏟았다는 취지다.

실제 그는 사건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

게 기록을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해 그의 사무

실이 ‘기피 부서’로 꼽힐 정도였다. 후배 법관

들은 “돌아보면 조 대법관 지시가 맞는 선택

이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.”고 평한다.

통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중앙 로비

에서 기념 촬영을 하지만 조 대법관은 이마저

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1시쯤 관용차를 

타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. 한 대법관은 평소 

인품대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셨다고 전

했다.

법무뉴스

눈 퍼서 우물 채우듯… 

퇴임 전날까지 일한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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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임을 앞둔 대법관은 보통 3주가량 일하

지 않고 신변을 정리한다. 그는 퇴임 전날까지 

사건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. 한 판사는 

“(노태악) 후임 대법관이 쌓인 미제(未濟) 사

건으로 힘들까 봐 끝까지 일한 것 같다.”고 했

다. 그는 대법관들이 재임 중 일주일에서 열흘 

정도 가는 해외 연수도 가지 않았다. 주변에 

대법관 끝나면 내 돈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

한다.

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시 출신으로 경북고

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. 그는 1981년 사

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, 군 복무를 거

쳐 198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

작했다.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중앙지

법·서울고법 부장판사, 대구지법원장 등을 

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

법관에 임명됐다.

조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짙어진 김명수 대

법원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. 

한 부장판사는 “법 조항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

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법관

이었다.”고 했다.

그는 2018년 11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은 

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

서 “양심이 윤리적 내심 영역이라 법원이 심

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.”는 소수 의견을 냈

다.

지난해 11월 이승만·박정희 前 대통령을 

비방한 역사 다큐멘터리 ‘백년전쟁’ 방영에 대

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검증되지 

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재가 정당

했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.

지난 1월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의 ‘문

화·예술계 블랙리스트’ 사건에선 문재인 대통

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

(캐비닛) 문건을 (박영수) 특검에게 제공하고   

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, 특검의 직

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을 침해

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“대통령이나 대

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허

용하게 되면 대통령 등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

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

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

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”며 무죄 의

견을 냈다. 

(출처/조선일보)


